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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도 운 의 문제 을 악하여 보다 효과 인 정보공개제도를 운 하기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  연구와 기 별 정보공개제도 운  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 을 도출하 다. 도출한 문제 에 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담 부서 설치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 화된 사 정보공개제도 운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

도 교육 횟수의 확  등이 있다.

주제어: 정보공개제도, 앙행정기 , 정보공개청구제도, 사 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researching on problems with regard to the system’s actual operation. For that purpose, this 

study has examined issues by conducting an investigation regarding a survey by personnel in charge of 

the system as well as the statu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By examining the issues presented, a number of problems were identified for which this study suggests 

plans for solutions. The solution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a) all agencies must establish 

a department dedic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nd improve their system to meet any increase in the 

amount of work by flexibly allocating human resources according to the workload, b) a uniform and 

standardized operation guide must be created, c) education programs with regard to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hould be expanded, and d) so on.

Keywords: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ystem, The Proactive Disclosure System,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taffs in charge of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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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 외

의 공공기 에서 보유하고 리하는 문서  

기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참여 민주

주의의 핵심 장치이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진화해왔다. 국민

들의 정보공개에 한 요구도 나날이 증가하여 

정보공개법이 처음 제정된 1998년 26,338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제도의 청구건수가 2014년

에는 612,856건으로 약 23배 증가하 다. 한 

정부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 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 정보공개제도와 원문정보공개제

도를 통해 극 이고 사 인 정보공개제도

를 운 하 다.

정부 3.0이 도입된 2013년 정보공개 연차보

고서에 따르면 한 해 수된 정보공개 청구건

수는 총 552,066건이었으며, 기 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327,199건(59%), 앙행정기

 131,862건(24%), 공공기  67,161건(12%), 

교육청 25,844건(5%) 순으로 나타났다. 기 별 

처리율은 공공기 이 81%, 지방자치단체가 68%, 

교육청과 앙행정기 은 56%로 나타났으며, 

공개율은 지방자치단체가 98%, 공공기 이 97%, 

교육청이 97%, 앙행정기 이 89%로 나타났

다. 2015년 8월 31일까지의 사 정보공개 건수

는 지방자치단체가 71,317건, 공공기  25,598

건, 교육청 19,179건, 앙행정기 이 23,970건

으로 나타났으며, 원문공개율은 지방자치단체가 

67.3%, 교육청 42.4%, 앙행정기 이 36%로 

나타났다. 

사 정보공개제도와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

하는 데 있어 사 정보공개 범  선정 방법, 

방 한 서비스 상 정보의 사  검토, 공개되

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 모니터링 제도의 한계 

등이 운 상의 문제 으로 지 되어 왔다(김혜

원, 2014; 정민 , 2015).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 한 연구는 주로 지

방자치단체와 공공기 과 련된 연구이거나 

앙행정기 의 경우 법․제도, 공개행태 등을 

주로 다루어 왔다. 한 정보공개청구 황만을 

다루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제도와 사 정보공

개제도,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종합한 연구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

도 운 에 한 종합  고찰을 해 정보공개연

차보고서  기 별 홈페이지 조사를 통해 정보

공개 운  황 데이터를 수집하여 운  추이를 

악하고,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 업무담당

자들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실제 운  황을 

설문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제도 운

의 문제 을 악하고 보다 효과 인 운 을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 와 방법

본 연구는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도 운

 황  개선 방안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 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정

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법의 변천 과정

을 조사하고 45개 앙행정기 의 홈페이지 조

사를 통해 각 기 의 운  지침  규정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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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둘째,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  황을 악

하기 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 의 변동

이 없는 33개 앙행정기 을 상으로 정보공

개연차보고서의 데이터를 심으로 정보공개 

청구 황을 조사하여 4년 간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도 처리율, 공개율의 운  추이를 분

석하 다.

셋째, 각 기  홈페이지와 ‘ 한민국정보공

개’ 홈페이지를 통해 45개 앙행정기 의 사

정보공개제도와 원문정보공개제도의 운  황

을 악하 다.

넷째, 45개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도 업

무담당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

무 황을 조사하 다. 설문은 2015년 9월 10일

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하 으며 화, 우편, 

자우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문헌조사와 황조사, 설문조사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도 

운 에 한 문제 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의 개

정보공개제도의 법, 제도에 한 연구로 박

선희(2010)는 공공기 의 정보공개제도가 헌

법상 합치하는 제도인지 고찰하고, 외국의 정

보공개제도 련 입법례를 우리의 정보공개제

도와 비교하고, 정보공개제도 차, 결정  불

복방법에 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보

공개제도의 한계를 헌법 인 부분과 정보공개

법 인 부분으로 나 어 알아보고, 기  간 편

차를 해소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 을 한 일

선기 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다양한 OS 지원 등 웹 

서비스 제공으로 온라인 공개를 활성화개선 방

안을 제시하 다.

정보공개제도의 공개행태에 한 연구로 안

병철(2009)은 정보공개청구에 한 정부 료

제의 정보공개행태를 분석하여, 행정부처의 기

능 성격과 정보공개율이 연 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과 기 의 권력 정도가 정보공개율에도 

향을 끼친다는 것 등의 행정부처별 행태  특성

을 밝 냈다.

정보공개제도의 운  실태에 한 연구로 김

은정(2008)은 정부의 불명확한 비공개 기 으

로 인한 국민의 불복신청 증가, 행정 료의 인

식 미흡으로 인한 정보목록의 시의성 부족 등

이 정보공개제도에 한 문제 들로 지 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행

정정보공개제도에 한 운  실태를 세부 으

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공개의 확

, 비공개 상정보 기 의 구체화, 공무원 

상 교육 등을 통한 인식 환과 국민의 인식 제

고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 다.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에 한 연구로 유원

종(2013)은 울산 역시를 상으로 정보공개

운  황을 분석하고 공무원과 시민들을 상

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제도 운 상

의 문제 을 악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홍보강

화, 공무원 교육 강화  인식 변화, 사 정보공

개제도의 활성화, 정보공개 법률 정비, 이용자 

편의제공 강화, 우수 사례 발굴  공유 기회 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정보공개심의회에 한 연구로 최정민, 김유

승(2015)은 정부 3.0 시행 이후 실시되었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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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개심의회의 운  방식을 조사하여 문제 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에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의 한계, 원 구성의 불균

형, 과도한 서면심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정보공

개 부재를 문제 으로 도출하여 심의회 정보공

개심의회 개최의 정례화, 정보공개심의회 원

구성 비율의 제고, 면회의를 통한 정보공개심

의회 운 , 담부서와 인력 배치 등을 개선 방

안으로 제시하 다.

사 정보공개제도에 한 연구로 김혜원(2013)

은 앙행정기 의 사 정보공개제도 운   

서비스를 조사․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정

보공개제도 운 상의 문제 을 악하 다. 이

에 정보공개 업무 담 부서의 신설, 사 정보

공개의 운  차를 각 기  정보공개 련 규

정에 명시하여 일 성 있는 업무 진행, 홈페이

지 근성의 확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

다.

원문정보공개제도에 한 연구로 정민 (2015)

은 운 사례분석과 원문공개율 등의 정보공개

서비스 경과를 통해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 다. 조사 결과 방 한 서비

스 상 기록물의 사 검토문제, 원문정보공개 

되고 있는 기록물의 양과 질 평가문제, 원문정

보공개 서비스에 한 기  내 부정 인 조직

문화문제 등의 6가지 문제 을 도출하 다. 이

를 개선하기 해 정보공개 담 부서의 설치, 

모든 공무원을 상으로 하는 방법론 교육  

비공개 세부기 의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 다.

이와 같이 국내 선행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

와 공공기 의 정보공개제도의 법․제도, 공개

행태, 운  실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

구가 부분이며 사 정보공개제도와 원문공

개제도를 포함한 종합 인 정보공개제도를 다

루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 이론  배경

2.1 정보공개법의 의의  변천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정부기 이 

리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

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기존의 좁은 의미에서 정

보공개청구를 의미하던 정보공개제도의 범

를 확 하여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 사 정보

공개, 원문공개를 포함하여 정보공개제도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제도는 시 의 흐름에 따른 정부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함께 진화해왔다. 

정부는 인터넷 패러다임이 진화해나가는 과정

에서 이를 사회 각 분야에 용하여 정부와 공

공부문에서 이를 활용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 다(나종회 외, 2007). 이러한 진화 과

정 속에서 국민의 지 와 정부의 가치 성향도 

변화하여 정부운  패러다임은 정부 1.0에서 

정부 2.0, 정부 3.0으로 진화하 고, 이에 기

하여 운 되는 정보공개제도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정부 1.0에서는 정보공개 ‘결정’ 패러다임, 

정부 2.0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패러다임, 정부 

3.0에서는 정보공개 ‘상호작용’ 패러다임으로 진

화하 다. 

정보공개법은 정부운  패러다임과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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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여러 차례 개정

되었다. 우리나라 기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

의 알 권리 신장과 정부 운 의 투명성 제고가 

사회 으로 두되면서, 1991년 청주시의 정보

공개조례 제정과 1992년 통령 선거 공약을 필

두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6년 ｢공공기 의 정

보공개에 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정보공개법을 시행하여, 

아시아에서 최 로 정보공개제도를 운 하게 되

었다. 시행 당시 정보공개제도는 ‘결정’  패러다

임의 형태로,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발생하면 

정부가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 되었다. 정부는 정보를 리하는 리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려

는 비 주의를 핵심가치로 삼고, 국민은 수동

인 정보의 수신자로서 일원 인 창구를 통해 정

부가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 정보 공개를 제공 받

을 수 있었다(이재완, 2014). 이러한 분 기 속

에서 정보공개법은 국민들의 청구와 련된 조

항들이 부분이었으며 비공개 정보 상을 추

상 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 과

정에서 정보를 리하는 기 이나 공무원이 공

개여부 결정에 큰 역할을 수행하 다.

정부 2.0하의 정보공개 패러다임은 ‘청구’ 패

러다임으로, 정부의 역할은 정보의 리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로, 국민은 수신

자에서 능동 이고 극 으로 정보 욕구를 발

하는 청구자의 역할로 진화하게 되었다(이재

완, 2014).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상기 을 확 하고 ‘정보공개 원회’를 설치하

으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정보공개 심의

차를 강화시켜 공정한 정보공개를 추구하고

자 하 다. 정보공개 결정기간은 15일에서 10일

로 단축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다. 같은 해 개정 사안 

 가장 핵심 인 내용은 ‘사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공공

기 이 국민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미리 선정하여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은 공공

기 의 사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 에 

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고 공공기 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개정을 통해 기존 

정부 1.0 하에서 운 되던 소극 인 정보공개제

도를 넘어서 사 에 정보를 공개하는 극 인 

정보공개제도를 운 하고자 하 다. 

2006년에는 제9조 제3항 “공공기 은 제1항 

각 호의 범  안에서 당해 공공기 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상정보의 범 에 

한 세부기 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 이 기존의 애매했

던 비공개 상 정보의 범 를 세부 으로 수

립하도록 개정하 다. 이후 2011년 개정을 통

해 ‘정보 부존재’, ‘진정  질의’ 등 민원성 청구

를 ‘민원’처리로 명시하고, 앙행정기 , 시․도, 

시․군․구, 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 ’을 지정

하 다. 한 사 공개 상정보를 구체화하고 정

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않을 경우 자세한 요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사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

하기 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2014 정보공

개연차보고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정부 3.0 패러다임을 

발표하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

부의 구 을 통해 기존의 정부 2.0에서 한 단계 

진화한 공공정보의 극 인 개방과 공유를 통

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력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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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국정과정에 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

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다(정

부3.0백서, 2013). 정부 심으로 제공되던 일방

향 인 서비스의 정부 1.0을 넘어 국민 심의 

방향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2.0을 구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개인별 맞춤정보와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 3.0의 목 이다

(방민석, 2013).

정부 3.0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책임

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행정기  간의 신뢰 형성

을 목 으로 하는 정보공개 ‘상호작용’ 패러다

임이 발 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수동  공개인 정보공개청구제도뿐 아니

라 공공기 이 능동 으로 정보를 사 에 제공

하는 사 정보공개제도와 원문공개제도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개정에서는 극 인 정보 제공을 

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의신청 시 정보

공개심의회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청구일로부

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공기 에서 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시에 불복신청을 제

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 다. 한 최 로 ‘원문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공개 상 자결재 

문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들이 직  볼 수 

있도록 하 다. 나아가 2014년에는 정보공개 

수수료 기 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더욱 극

으로 자유롭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 다.

이러한 개정 과정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는 기

존의 정부를 심으로 정보를 보호하던 분 기

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 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에 정부

가 정보를 사 에 공개하고 정보의 원문을 공개

하는 극 인 정보공개제도로 바 게 되었다.

2.2 정보공개제도 운  지침  차

앙행정기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

, 교육청에 비해 기 별로 성격과 기능이 다르

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외에 기 의 특징을 반

한 기 별 운  지침을 가지고 정보공개제도를 

운 하여야 할 것이다. 

앙행정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운

 지침을 게재하고 있는 기 은 45개 기   

43개 기 이다(<표 1> 참조).

구분 기 명

부(17)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

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

체육 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

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처(5)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안 처, 인사 신

처, 식품의약품안 처

청(16)

국세청, 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

청, 방 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 진흥

청, 산림청, 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

개발청,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청

실(1) 국무조정실

원(1) 감사원*

원회(5)
방송통신 원회, 공정거래 원회, 융 원

회, 국민권익 원회, 원자력안 원회

*운 지침을 게재하지 않은 기 임

<표 1> 운 지침 조사 상 기

홈페이지에 게재된 43개 기 의 운  지침을 

조사한 결과 3개 기 의 운  지침은 재검토 기

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운  

지침을 게재하고 있지 않은 기  2개 기   

설문 조사와 화 인터뷰를 통해 운  규정의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도 운  황  개선 방안 연구  67

유무를 확인한 결과 1개 기 은 정보공개제도 

운 지침을 소유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개 

기 은 기  내 정보공개 운  규정 신 정보

공개법을 심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 하고 

있었다.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도 운  지침을 

분석한 결과, 각 기 의 운  지침의 명칭은 ‘정

보공개운 규정’, ‘정보공개규정’, ‘행정정보공

개지침’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운

 지침의 내용은 크게 정보공개책임  지정 

 주무부서, 정보공개제도 차, 심의회의 운

, 사 정보공개제도 등의 내용으로 기 마다 

크게 다르지 않고 부분이 비슷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법

과 기 별 운 지침을 기 으로 운 된다. 정보

공개법 제5조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를 통

해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해 일

시 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

상 정보는 공공기 이 직무상 작성 는 취득하

여 리하고 있는 문서( 자문서 포함)․도

면․사진․필름․테이 ․슬라이드  그 밖

에 이에 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며, 정

보공개 상 기 은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으로 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2조). 이에 해당하는 기

은 청구권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안 보장

에 련되는 정보  보안 업무를 장하는 기

에서 국가안 보장과 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 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

은 정보공개청구가 수되면 공개 여부를 결정

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먼  청구권자는 

‘ 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

청, 각 기 별 창구, 우편, 팩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게 정보공개가 청구되면 해당 기 은 

수, 이송, 공개여부 결정, 결과 통지 등의 단계

를 통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자

와 련 있는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해당 기

은 제3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

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공

개를 청구 받은 기 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

이한 이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

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

여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기 은 반드시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 청구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 인 업무수

행에 한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

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인이 먼  열람하게 한 후 사본

이나 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한 정

보의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하 으면 그에 

따른 사유와 불복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시행

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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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에 한 불복구제 차로는 이의

신청, 행정심 ,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련한 공공기 의 비공

개 결정 는 부분공개 결정에 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 으로부

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 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자도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을 

통해 비공개 요청을 하 음에도 정보공개가 결

정되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기 에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라 이의신청이 수되면 정보공개심의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8조). 행정

심 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련한 공공기

의 결정에 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

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

는 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행정심

과 마찬가지로 불복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

 3.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도 
운  황

3.1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 청구 황

3.1.1 정보공개 처리율 황

2013년 극 인 정보공개를 내세운 정부 

3.0의 도입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국정 참

여에 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앙행정기

에 한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앙행정기 의 4년 간 정보공

개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79,612건

에서 2012년 89,359건으로 증가하 으며 2013

년에는 114,053건, 2014년에는 121,503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특히 2012년에

서 2013년 사이에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년 

비 28%(24,694건 증가)가 증가하여 가장 높

은 연간 증가율을 보 는데, 이는 극 인 정

보공개제도를 내세운 정부 3.0 패러다임의 도

입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보공개제도에 한 

심도가 높아진 까닭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 청구제도 황에 

한 자료조사는 4년 간 운  추이 흐름을 악

한 것으로 45개 앙행정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 의 변동이 있었던 기 을 제외

한 33개 앙행정기 을 상으로 하여 정보공

개연차보고서를 심으로 정보공개청구 황을 

조사하 다(<표 2> 참조). 

구분 기 명

부(9)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

육 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처(3)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 처 

청(15)

국세청, 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검

찰청, 방 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 진

흥청, 기상청, 산림청, 소기업청, 특허청,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청 

원회(5)
방송통신 원회, 공정거래 원회. 융 원

회, 국민권익 원회, 원자력안 원회

원(1) 감사원

<표 2> 처리율 황 조사 상 기

33개 앙행정기 에 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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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미결정)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앙행정

기 이 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처리한 

결과를 심으로 한 정보공개 처리율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2011년 앙행정기 에 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79,612건이었으며 그 에서 앙

행정기 이 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처리

한 건수는 56,837건으로 약 71%의 처리율을 보

다. 2012년에는 청구건수가 89,359건으로 증

가하 고, 그  58,253건을 처리하여 약 65%의 

처리율을 보 다. 2013년 청구건수는 114,053건

으로 증하 으나 그  66,633건을 처리하여 

약 58%의 처리율로 4년 간 가장 낮은 처리율

을 보 다. 2014년에는 청구건수가 121,503건

이었으며 그  73,482건을 처리하여 약 60%

의 처리율을 보 다(<그림 1> 참조). 

 <그림 1> 앙행정기 의 4년간 정보공개 

처리율 추이

앙행정기 의 4년 간 정보공개 처리율 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정부 2.0패러다임

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앙행정기 은 총 

198,971건의 정보공개 청구건수  115,090건을 

처리하여 약 68%의 처리율을 보 다. 이후 정

부 3.0패러다임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총 

235,556건의 정보공개 청구건수  140,115건을 

처리하여 약 59%의 처리율을 보 다. 극 인 

정보공개를 내세운 정부 3.0의 도입으로 인해 

국민의 정보공개제도에 한 심도와 청구 건

수는 증가하 으나, 앙행정기 은 증가율을 

제 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제도 운 이 미흡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1.2 정보공개율 황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공기 은 

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한다. 앙행정기 은 2011년에는 81%, 2012년

에 86%, 2013년에 89%, 2014년에는 88%의 공

개율을 보 으며 4년 간 평균 공개율은 86%로 

높은 편이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앙행정기 의 3년간 정보공개 

공개율 추이 

특히 2012년에는 년 비 약 4% 정도 공

개율이 증가하 는데, 이는 정보 부존재의 처리 

결과의 변화로 나타난 결과로 유추된다. 2011년

까지는 정보 부존재를 비공개 결정 건수에 포

함하여 공개율을 산출하 으나 2012년부터 정

보부존재를 비공개 처리건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공개율에 향을 미친 것으로 악된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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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공개율 산출 기 이 다른 2011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년 간 정

보공개율의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2년 앙행정기 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처

리건수  부분공개와 부공개의 형태로 공개된 

정보공개 건수를 심으로 살펴보면 총 58,253건

의 처리건수  49,953건을 공개하여 약 86%

의 공개율을 보 다. 2013년에는 앙행정기

은 총 66,633건의 정보공개 처리건수  58,924

건을 공개 처리하여 88%의 공개율을 보 다. 

2014년 앙행정기 은 총 73,482건의 정보공

개 처리건수  64,752건을 공개하여 88%의 

공개율을 보 다. 정보공개율의 3년 간 추이는 

다음과 같다.

3년 간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율을 조사

한 결과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인 기 은 처리

건수가 백 단  이하로 은 수의 정보공개처

리건수를 보인 기 이었고 가장 낮은 공개율을 

보인 기 은 처리건수가 천 단  이상으로 많

은 정보공개건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

보공개 청구건수와 처리건수가 공개율에도 많

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율은 매년 85% 이

상으로 높은 공개율을 보이는 편이지만 다른 

공공기 의 공개율이 95% 이상인 것과 비교해

보면 낮은 수치이다. 공개율은 부공개와 부

분공개의 비 이 요한데, 그 이유는 공개 

상과 비공개 상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정보

일 경우 비공개 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

는 것을 부분공개로 보기 때문이다. 청구자가 

요구하는 정보가 비공개 부분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경우, 기  입장

에서는 부분공개로 보고 공개율에 포함시키지

만 청구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볼 수 있다. 그 기 때

문에 부분공개의 비 이 고 부공개의 비

이 높을수록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앙행정기 의 3년 간 정보공개율의 비 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연도
공개

건수

부공개 부분공개

건수 % 건수 %

2012 49,953 41,250 83  8,703 17

2013 66,633 49,021 83  9,903 17

2014 73,482 53,346 82 64,752 18

<표 3> 부공개와 부분공개의 비율 비교 

 

2012년 앙행정기 은 86%의 정보공개율

을 보 으며 그  부공개율은 83%, 부분공개

율은 17%로 나타났다. 2013년 88%의 정보 공

개율  부공개율은 83%, 부분공개율은 17%

로 나타나 2012년의 비율과 같은 수치를 보

다. 이는 정부 3.0 도입에도 불구하고 앙행정

기 의 부공개율은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

다. 2014년은 88%의 정보공개율을 보 으며 

그  부공개율은 82%, 부분공개율은 18%

로 부공개율의 비 은 감소하고 부분공개의 

비 이 소폭 증가하 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 간 앙행정

기 의 공개율을 종합 으로 분석해보면 다음

과 같다. 앙행정기 의 3년 간 정보공개율은 

매년 85% 이상으로 조사되어 높은 수치를 보

으나 다른 공공기 들이 95% 이상의 공개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볼 때에는 낮은 편이다. 

한 매년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이는 기 과 가

장 낮은 공개율을 보이는 기 의 정보공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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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청구건수

와 처리건수가 공개율에도 많은 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앙행정기 의 공개

율 비 에서 부공개율의 감소와 부분공개율

의 증가 추세를 보여 정부 3.0을 주도 으로 이

끌어나가야 하는 기 임에도 불구하고 극

인 정보공개제도를 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3.2 앙행정기 의 사 정보공개 황

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

정보 공표 등’을 통해 ‘행정정보공표’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수의 기 이 정보공개운

매뉴얼에서 권고하는 ‘사 정보공개’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 정보공

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공공기 은 사 정보공개제도를 의무 으로 

운 해야 하지만 정보공개법에는 구체 인 운

 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행정안

부(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 발간한 정보

공개운 매뉴얼 을 통해 사 정보공개  정

보목록 작성, 정보공개 청구  처리과정, 사

정보공개 운  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에 45개 앙행

정기   44개 기 은 사 정보공개제도 황

을 제공하고 있었다. 사 정보공개 건수 제공 

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8월 31일까지의 사 정보공개 건수 

는 100건 미만은 5개 기 , 100건에서 200건 사

이는 10개 기 , 200건에서 300건 사이는 13개 

기 , 300건에서 400건 사이는 5개 기 , 400건

에서 500건 사이는 6개 기 , 600건에서 700건 

사이는 2개 기 , 1000건 이상의 사 정보공개 

건수를 제공하는 기 은 3개 기 으로 조사되

었다(<표 4> 참조). 

사 정보공개 건수 기  수

100건 미만 5

100-200건 10

200-300건 13

300-400건 5

400-500건 6

500-600건 0

600-700건 2

700-800건 0

800-900건 0

900-1000건 0

1000건 이상 3

  <표 4> 사 정보공개건수 제공 황별 

기  수(2015.8.31. 기 ) 

사 정보공개 건수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

는 기 은 총 9,590건, 가장 은 정보공개 건

수 제공 기 은 13건을 사 공개하고 있다. 

앙행정기 의 평균 사 정보공개 건수는 544

건으로 평균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기 은 단 

5개 기 에 불과하 다. 이를 통해 앙행정기

의 체 인 사 정보공개건수가 낮고 균형 

있는 제도의 운 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3.3 앙행정기 의 원문정보공개 황

45개 앙행정기 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36%

로 58,979건을 원문 등록하여 21,157건을 원문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기 은 평

균 원문공개율 36%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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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의 원문공개율을 보이는 기 은 15개 

기 에 불과하 다. 한 가장 높은 원문공개율

을 보이는 기 과 가장 낮은 원문공개율을 보이

는 기  간의 차이가 62.5%로 나타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원문공개율을 보인 기

은 사회복지 성격의 기 으로 3,064건의 원문정

보를 등록건수  2,086건을 원문 공개하여 약 

68.1%의 원문공개율을 보 으며, 가장 낮은 원

문공개율을 보인 기 은 외교안보 성격의 기

으로 2,655건의 원문정보등록건수  149건을 

원문 공개하여 약 5.6%의 원문공개율을 보 다. 

앙행정기 의 성격별로 살펴보면1) 먼 , 경

제 성격을 가지는 기 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약 

45.5%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성격을 가지는 기

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약 46.5%로 나타났다. 

수사조사교정 성격을 가지는 기 의 평균 원문

공개율은 약 18.5%, 외교안보 성격을 가지는 기

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약 20%, 일반 행정 성격

을 가지는 기 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약 45.9%

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성격을 가지는 기 의 평균 원문공

개율이 가장 높았고, 수사조사교정 성격의 기

의 평균 원문공개율이 가장 낮았다. 한 경제, 

사회복지, 일반행정 성격을 가지는 기 들의 평

균 원문공개율이 약 45% 이상을 웃도는 것과 

달리 수사조사교정과 외교안보 성격의 기 은 

약 20% 이하의 평균 원문공개율을 보여, 기

의 성격이 원문공개율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최  원문공개율을 살펴보아

도 일반 행정, 경제, 사회복지 성격을 가지는 기

들의 최  원문공개율이 20% 이상을 웃도는 

것과 비교하여, 수사조사교정과 외교안보 성격

의 기 은 최  원문공개율이 한 자릿수를 보

다. 한 원문공개율 하  10개 기   외교안

보, 수사조사교정의 성격을 가지는 기 이 8개 

기 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기 의 기능과 

성격이 원문공개율에 많은 향을 끼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4. 자료 수집  분석

4.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설문은 45개 앙행정기 의 정보

공개 업무담당자를 상으로, 2015년 9월 10일

부터 10월 14일까지 E-mail, 화, 우편, 팩스를 

통하여 배포하 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42부로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41부를 

통계처리 자료로 선택하여 91%의 회수율로 처

리하 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응답자의 연령과 성별, 정보공개 근무경력, 직

렬, 기록 리 업무와 정보공개업무의 겸직 여

부, 기  내 정보공개 업무 담당인력의 수를 질

문으로 구성하 다. 둘째, 정보공개제도의 운  

 정책에 련된 분야로, 기 에서 정보공개제

도와 련된 지침  규정의 유무, 체 업무량

에서 정보공개업무량이 차지하는 비율, 정보공

개심의회의 운  횟수  원 구성,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유형 등의 항목으로 작성하 다. 

 1) ‘ 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는 45개 앙행정기 을 기능과 성격에 따라 수사조사교정, 외교안보, 일반 행정, 

경제, 사회문화의 범주로 나 어 구분하고 있다.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도 운  황  개선 방안 연구  73

셋째, 정보공개와 비공개에 련된 분야로, 정

보공개와 비공개를 결정하는 기 의 우선순 , 

비공개 결정처리 기한 미 수 건수의 비 , 부

정한 비공개 최소화 제도의 여부, 이용자요

구를 악할 수 있는 제도의 유무 등 비공개의 

최소화와 련된 질문으로 구성하 다. 넷째, 

정보공개제도의 사 ․ 극  공개와 련

된 분야로, 사 정보공개 운 가이드 참고여부, 

원문공개제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운  

등 사 정보공개와 원문공개제도와 련된 질문

으로 구성하 다. 다섯째, 정보공개제도를 운

하기 한 체계 인 기반과 련된 분야로, 정보

공개제도를 한 담부서의 유무, 장소 확보 

유무, 정보공개 업무담당인력의 성, 처리과 

내 지도 검 횟수, 기  내 정보공개 업무 련 

교육 횟수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 다. 여섯

째,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인식과 련된 업

무담당자의 이해도  심도, 필요성 인식 정

도, 업무스트 스  부담감 등의 질문으로 구

성하 다.

설문지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분석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앙

행정기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의 일반  특성 

 운  황에 해 빈도, 백분율, 평균, 카이

제곱 검정, T-검정과 같은 기술 통계방법을 사

용하 다. 둘째, 정보공개제도 운  황과 인

식의 정도, 제도  기능 개선에 한 필요성 

인식 등의 항목은 직렬, 근무경력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검증과 T검증2)을 

실시하 다. 셋째,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만족

도와 인식을 알아보기 해 평균과 표 편차 분

석을 실시하 다. 수집된 통계분석은 유의수  

p<.05에서 검증하 다.

4.2 자료분석

4.2.1 업무담당자의 일반 인 사항

설문에 응답한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 업

무담당자의 일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응답

자  30 와 40 가 각 18명(43.90%)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세 이상 4명(9.76%), 20

 1명(2.4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22명(53.70%), 남성이 19명(46.34%)

이었다. 로그램담당자의 근무경력은 7년 이

상이 16명(39.02%)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

가 9명(21.95%), 1년 이상~3년 미만이 9명

(21.95%), 3년 이상~5년 미만이 5명(12.20%), 

5년 이상~7년 미만이 2명(4.88%)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직렬은 기록연구직

이 23명(56.10%), 행정직이 12명(29.27%), 

산직이 1명(2.44%), 기타가 5명(12.20%)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업무는 기록연구사 직렬이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행정직과 산직

도 담당하고 있고 기타 직렬에는 사서직도 포함

되어 있어 다양한 직렬이 정보공개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록 리 업무와 정

보공개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22명(53.66%), 

겸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9명(46.34%)으로 

나타나 기록 리 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겸직하

고 있는 기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

 2) 카이제곱검증은 ‘근무경력에 따라 제도  기능 개선에 한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하에 검증을 실시하 다. T검증 한 ‘직렬과 근무경력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에 한 반 인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하에 검증을 실시하 다. 



74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2016

연구직이라고 응답한 수는 23명이었으나 정보

공개업무와 겸직하고 있다는 응답자 수는 22명

으로 나타나 기록연구직의 경우 다수가 정보

공개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

에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수는 1명이 30명(73.17%)으로 가장 많았고 2명

이 9명(21.95%), 3명이 2명(4.88%)으로 나타

나 기 별 정보공개 업무 담당 인력의 배치가 매

우 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4.2.2 정보공개제도의 운   정책에 한 

사항

앙행정기 에서 정보공개제도를 한 내

부 지침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 설문 결

과 응답자 41명(100%) 모두가 ‘그 다’고 응답

하여, 모든 기 이 내부 지침  규정을 갖추고 

정보공개제도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앞선 황 조사를 통해 홈페이지에 내부 지

침  규정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

던 1개 기 도 설문 결과를 통해 내부 지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설문응답자의 정보공개업무량을 악하기 

해 조사한 설문 결과, 체 업무 에서 정보공개 

업무가 차지하는 비 을 조사한 결과 31~50%

를 차지한다는 응답자가 15명(36.59%)으로 가

장 많았고, 11~30%가 9명(21.95%), 51~70%

가 9명(21.95%), 70% 이상이 4명(9.76%), 10%

이하가 4명(9.76%) 순으로 나타났다. 체 업

무  정보공개 업무 수행 비 이 30% 이하를 

차지한다는 응답자는 13명(31.71%), 31-50%

라고 응답한 수는 15명(36.59%), 50% 이상은 

13명(31.71%)으로 나타나 기 마다 업무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공개제도가 구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하여 조사한 결과, 행정직이 정보

공개제도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수는 

12명(29.27%), 기록연구직과 행정직의 분담이 

좋다고 응답한 수는 12명(29.27%)으로 행정직

을 포함하고 있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 기록연구직이 9명(21.95%), 기타 

의견이 8명(19.51%)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

는 민원 부서, 정보공개 담 부서의 신설, 문 

인력의 배치 등이 있었다. 즉 정보공개제도를 

행정직의 업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록연구직의 고유 업무라

고 인식하는 응답자 수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기 별 홈페이지에서 정보목록 제공에 

한 설문을 한 결과, 각 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40명

(97.56%)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앙행정기

이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에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정보

공개업무량 축소에 도움을 주는 지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명(31.71%)

으로 가장 많았고, ‘  그 지 않다’가 12명

(29.27%), ‘그 지 않다’가 11명(26.83%) 순으

로 나타났다. 부정  의견을 가진 응답자 수가 

23명(56.10%)으로, 부분의 정보공개 업무담

당자들은 정보목록 제공이 정보공개업무량 축

소에는 큰 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심의회 원 구성 기 을 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해 정보공개심의회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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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묻는 설문 결과, 40명(95.14%)이 정보공

개법 제12조제2항의 원 구성 수를 수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 고, 1개 기 은 총 10명의 

원을 구성하고 있어 정보공개심의회 원 구

성을 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별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원  내

부 원의 수가 외부 원의 수보다 더 많은 기

은 34개(82.94%) 기 으로 나타났으며, 외

부 원의 수가 더 많은 기 은 4개(9.76%) 기

, 내부 원과 외부 원의 수가 같은 기 은 

1개(2.44%) 기 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

과 이 조항을 수하여 원회를 구성하고 있

는 기 은 35개(85.38%) 기 으로 조사되었다. 

원장을 포함한 내부 원의 평균 인원은 약 

3.85명, 외부 원의 평균 인원은 약 2.92명으로 

나타나 정보공개심의회 원 비 은 약 4: 3 정

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앙행정기 의 평

균 원 구성에서 외부 원의 수보다 내부 원

의 수가 더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

공개법 제12조제3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정

보공개심의회의 원 구성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면심의와 서면심의 두 가

지 유형으로 개최되는데, 조사 결과 서면심의의 

유형이 더 많다고 응답한 수는 23명(56.11%), 

면심의의 유형이 더 많다고 응답한 수는 7명

(17.08%), 서면심의와 면심의의 비율이 같

다고 응답한 수는 8명(19.51%)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서면심의와 면심의의 비율이 

100: 0 이라고 응답한 수는 14명(34.15%), 0: 

100 이라고 응답한 수는 4명(9.76%)으로,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유형의 불

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서면심

의 개최의 평균 비율이 약 66.46%로 나타났고 

면심의 개최의 평균 비율이 약 33.54%로 나

타나, 서면심의를 심으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운 되고 있어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본질인 

의견 조정과 논의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3 정보공개제도의 비공개 최소화에 한 

사항

각 기 에서 10일 이내에 비(부분)공개 결정

처리를 내리지 못하는 비율을 묻는 설문 결과 비

(부분)공개 결정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비

율이 10%이하라고 응답한 수는 36명(87.80%), 

11~20%라고 응답한 수는 4명(9.76%)으로, 

부분의 기 이 신속한 정보공개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1개 앙

행정기 의 결정처리 기한 미 수 비율을 정보

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황 조사한 결과는 설

문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 다. 기한 미 수 비

율이 20% 이상인 기 이 3개(7.3%), 10-20%가 

10개(24.4%) 기 , 10% 이하가 28개(68.3%) 기

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기한 미 수 

비율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수는 한 명도 

없었으나 황 조사를 통해 3개(7.3%) 기 의 

기한 미 수 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의 차이를 보 다. 비(부분)공개 결정처리 

기한을 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정보공

개 여부를 단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량이 과

다하게 많은 경우,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은 경

우, 정보공개 상 자료 취합이 오래 걸리는 경

우, 담당자가 출장이나 휴가로 공석인 경우, 제3

자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 업무처리

자가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보



76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2016

공개업무에 미숙할 경우, 기  내 정보공개제도

에 한 요성 인식이 낮을 경우 등으로 나타

났다.

각 기 에서 부 정한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해 운  인 제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기  내에 운  인 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수

가 29명(70.73%), 제도를 운 하고 있다고 응

답한 수가 11명(26.83%)으로 나타나 앙행정

기  내에 부 정한 비공개를 방지하기 한 

제도 운 이 미비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제도

를 운 하고 있다고 응답한 11명(26.83%)을 

상으로 추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비공개 결

정시 국장  이상 결재, 비공개세부기  례 

 지침을 통해 정보 비공개의 최소화를 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기  조직 평가에 정

보공개지표를 포함한다는 응답자가 1명, 정보

공개 모니터링이 1명, 비공개 결정 시 결재과정

에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자문을 통한 성 

검토가 1명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요구 혹은 의견을 악할 수 있는 

제도의 운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  내에서 

이용자 의견 악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30명(73.17%), 의견 악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10명(24.39%)으로 

나타나 정보공개제도에 한 이용자의 요구나 

의견을 악할 수 있는 제도의 운 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2.4 정보공개제도의 사 ․ 극  공개에 

한 사항

사 정보공개 상 발굴 시 사 정보공표 운

가이드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발굴하고 있는

가를 조사한 결과 38명(92.68%)이 그 다고 응

답하 고, 2명(4.88%)이 그 지 않다고 응답하

다. 사 정보공개 상정보 발굴의 기 을 추

가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심사항, 잦은 정

보공개청구 상을 사 정보공개 상 정보로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정보공개 상정보를 발굴한 뒤 소속 기

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평가 제도를 거

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 지 않다고 응

답한 수는 27명(65.85%), 그 다고 응답한 수

는 12명(29.27%)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모든 앙행정기 이 홈페이지

에서 사 정보공개목록을 제공하여 있었으며 

41개 앙행정기   38개(92.68%) 기 이 

사 정보공표 운 가이드에 따라 사 정보공개 

상정보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정보공표 운 가이드에서는 홈페이지에 사

정보공개 상을 게재하기  외부 문가와 정

보공개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평가 제도를 거치

도록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게재  평가 제도

를 거친다고 응답한 수는 27명(65.85%)으로 나

타나 사 정보공표 운 가이드를 수한다고 응

답했던 수와 설문 응답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사 정

보공표 운 가이드 숙지가 부족하고 그로 인한 

사 정보공표 상정보 발굴 로세스의 이해도

가 낮은 것으로 악된다.

원문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

려운 을 우선순 로 조사한 결과, 처리과 내 

기록생산자 상 교육의 부족을 1순 라고 응

답한 수는 16명(39.02%), 원문정보공개 서비

스 처리 환경 기반 부족을 1순 라고 응답한 수

는 11명(26.83%),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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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9명(21.95%), 원문정보 시스템에 등록  

평가 제도의 미비가 4명(9.76%)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  내에서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

함에 있어 직원을 상으로 하는 교육이 부족

하고, 원문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의 부족, 원문정보공개 기능시스템의 한계 

등을 문제 으로 찾을 수 있었다. 이는 기  내

에서 원문정보공개제도의 운 을 한 반 인 

인 라 구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재 운 하고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한가를 조사한 결과, 기능개선

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는 21명(51.22%), 필

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17명(41.46%)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

요하다고 응답한 21명(51.22%)을 상으로 추

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 민감한 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 검색 기

능의 개선, 가치 단 제도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1명을 상으로 한 추가 설

문에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

다고 응답한 수는 11명(52.38%), 민감한 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이 4명(19.05%)으로 나타

나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 함에 있어 반

인 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이 시 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 업무담당자가 많은 것으로 악되

었다.

4.2.5 정보공개제도의 체계 인 기반마련에 

한 사항

소속 기  내에 정보공개업무 담부서 설치 여

부와 담당인력 수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해 실시

한 설문 결과, 기  내 정보공개업무 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수는 13명(31.71%), 설

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28명(68.29%)

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기 에서 정보공개 

업무 담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재 기 에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조사 결과 27명

(65.85%)이 그 지 않다, 13명(31.71%)이 그

다고 응답하 다. 앞선 일반  특성을 묻는 

설문을 통해 기 별 정보공개 업무 담당 인력이 

‘1명’이라고 응답한 수가 30명(73.17%)인 것으

로 보아 부분의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 업

무 담당자가 1명으로, 담당인력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분의 앙행정기 은 정보공

개 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정보공개 

담당인력의 수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공공기 의 의

무)이 명확한 기 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

으로 분석되며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정보공

개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한 강제성 있는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업무를 한 장소를 기  내에 확보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17명(41.46%),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24명(58.54%)으로 나

타났다. 기  내에 정보공개업무를 한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17명(41.46%)을 상

으로 구체 인 장소를 묻는 추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민원실과 운 지원과가 각 7명(41.18%)

으로 가장 많았고 자료 실이 2명(11.76%), 기

록물 열람실이 1명(5.88%)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정보공개 업무만을 한 장소를 따로 확보

한 것이 아니라 기  내의 정보공개 업무담당

자의 사무실이나 이용자의 민원을 받는 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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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4명

(58.54%)을 상으로 별도의 장소 확보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해 추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22명(91.67%)이 별도의 장소 확보는 필

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과반수의 정보공개 업

무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만을 한 별도의 장

소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제도를 효과 으로 운 하기 해 

소속 기 의 처리과를 상으로 1년 동안 실시

하는 지도 검의 횟수와 직원을 상으로 하는 

교육의 횟수를 조사한 결과 1번 실시한다가 18

명(43.90%)으로 가장 많았고, 4번 이상 실시가 

9명(21.95%), 2번 실시가 6명(14.63%), 실시

하지 않는다가 6명(14.63%), 3번 실시가 2명

(4.88%)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 의 직원들

을 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 교육의 연간 실

시 횟수를 묻는 설문에 1번 실시한다고 응답한 

수가 15명(36.59%), 2번 실시가 14명(34.15%), 

3번 실시와 4번 이상 실시가 각 6명(14.63%)

으로 나타났다. 

두 설문을 통해 소속 기  구성원들의 정보

공개제도에 한 인식 고양을 한 교육 횟수

와 운  개선을 한 리 감독의 횟수가 매우 

은 편으로 나타나 앙행정기 의 구성원들

을 상으로 하는 통합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6 정보공개업무에 한 인식 분석

정보공개제도 운 에 한 반 인 인식을 

악하기 해 정보공개제도에 한 이해도, 

심도, 필요성 인식, 업무 스트 스, 만족도 등의 

항목을 평균 3.0 기 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인식조사의 체평균은 3.49 으로 체

으로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평균 수가 4  이상으로 높게 나타

난 문항은 2개 문항으로 정보공개업무에 한 

이해도에 한 문항의 평균은 4.18 , 책임감을 

묻는 문항의 평균은 4.1 이었다. 이 두 문항은 

평균 4  이상으로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체 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해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가 3~4  사이의 보통으로 나타난 

문항은 10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제

도에 해 심이 높은가’와 ‘정보공개 업무가 

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가’ 문항의 평균이 각 

3.87 , 3.9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공개 업

무담당자가 정보공개제도를 기 의 요한 제

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도에 한 심이 많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속 기 의 정보공개제

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문항의 평균은 3.56

,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효

과 인가’ 문항의 평균은 3.62 , ‘정보공개제

도가 국민들의 행정 참여에 기여하는가’ 문항

의 평균은 3.23 , ‘정보공개제도가 행정의 투

명성을 확보하는데 효과 인가’ 문항의 평균은 

3.64 으로 나타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업무 련 교육을 받은 

이 있는가’ 문항의 평균은 3.62 , ‘ 재 담당

하고 있는 일에 소명감을 느끼는가’를 묻는 문

항의 평균은 3.18 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해 부담감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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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와 ‘정보공개 업무로 인해 스트 스를 받

는가’ 문항의 평균은 각 3.64 , 3.69 으로 정보

공개 업무담당자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부담감

과 스트 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는 체 으로 정보공

개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제도의 

요성과 필요성을 비교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 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감과 스트 스의 평균 수는 체 평

균보다 높게 나타나 정신 인 압박감을 많이 받

는 것으로 악되었다.

평균 수가 보통보다 낮은 3  이하로 나타

난 문항은 4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업

무와 련하여 소속 기 이 지원을 장려하는 

분 기인가’ 문항의 평균은 2.95 , ‘정보공개 

업무에 해 만족하는가’ 문항의 평균은 2.87 , 

‘정보공개 담당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가’ 문

항의 평균은 2.92 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때 보람을 느끼는가’ 문항의 평

균이 2.9 으로 나타났다. 종합 으로 분석해

보면 부분의 업무담당자는 스스로 정보공개

제도를 제 로 이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국

정 참여, 행정의 투명성 구 을 해 필요한 제

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담 부서 설

치 부족, 담당 인력의 부족 등 기 의 정보공개 

업무에 한 지원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업

무담당자의 업무 스트 스와 부담감은 높은 반

면 보람과 만족감 등의 반 인 업무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 기 별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의 인력 보충과 정보공개 업무 지원 등의 반

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표 5> 참조).

질문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무응답 평균 표  편차

이해도 - - 8(19.5) 16(39.0) 15(36.6) 2(4.9) 4.1795 .75644

심도 2(4.9) 2(4.9) 6(14.6) 18(43.9) 11(26.8) 2(4.9) 3.8718 1.05580

요도 - 5(12.2) 6(14.6) 16(39.0) 12(29.3) 2(4.9) 3.8974 .99459

운 의 도 1(2.4) 2(4.9) 16(39.0) 14(34.1) 6(14.6) 2(4.9) 3.5641 .91176

알 권리 보장 기여도 1(2.4) 5(12.2) 10(24.4) 15(36.6) 8(19.5) 2(4.9) 3.6154 1.04164

행정 참여 기여도 2(4.9) 10(24.4) 10(24.4) 11(26.8) 6(14.6) 2(4.9) 3.2308 1.15762

행정 투명성 기여도 1(2.4) 4(9.8) 9(22.0) 19(46.3) 6(14.6) 2(4.9) 3.6410 .95936

부담감 3(7.3) 3(7.3) 7(17.1) 18(43.9) 8(19.5) 2(4.9) 3.6410 1.13525

업무스트 스 2(4.9) 3(7.3) 8(19.5) 18(43.9) 8(19.5) 2(4.9) 3.6923 1.05516

교육 이수 4(9.8) 4(9.8) 5(12.2) 16(39) 10(24.4) 2(4.9) 3.6154 1.26938

기  내 지원도 4(9.8) 10(24.4) 12(29.3) 8(19.5) 4(9.8) 3(7.3) 2.9474 1.16125

책임감 1(2.4) 1(2.4) 4(9.8) 20(48.8) 13(31.7) 2(4.9) 4.1026 .88243

만족감 5(12.2) 7(17.1) 19(46.3) 4(9.8) 4(9.8) 2(4.9) 2.8718 1.10452

자부심 5(12.2) 7(17.1) 17(41.5) 6(14.6) 4(9.8) 2(4.9) 2.9231 1.13287

보람 5(12.2) 10(24.4) 12(29.3) 8(19.5) 4(9.8) 2(4.9) 2.8974 1.18754

소명감 4(9.8) 5(12.2) 14(34.1) 12(29.3) 4(9.8) 2(4.9) 3.1795 1.12090

계 3.49

<표 5> 정보공개제도 운 에 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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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정보공개 업무를 수

행하는데 있어 불만족스러운 사항을 우선순 로 

묻는 설문을 통해 선정된 1순 는 불필요한 정

보공개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40명(97.6%)

이 이에 응답하여 악성 민원과 과다한 청구량 등

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으로 조사되었다. 2순

는 정보공개에 한 법률의 모호성으로 36명

(87.8%)이 응답하 고, 3순 는 정보공개업무

로 인한 부담감으로 35명(85.4%), 4순 는 처

리기한에 한 불만족과 처리 방식과 차에 

한 불만족으로 각 34명(82.9%)이 응답하 다. 

정보공개제도의 발 을 해 개선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34명(82.9%)

이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의 제한이라고 응답

하 고, 20명(48.8%)이 정보공개제도 담부

서 신설, 13명(31.7%)이 공개처리방식이나 

차의 간소화, 13명(31.7%)이 비공개 상 정보

범 의 명확화라고 응답하 다. 기타 의견으로

는 정보공개 청구서의 내용 단 기구 설치를 

통한 행정력 낭비 축소가 있었다. 이를 통해 악

성 민원, 과다한 청구량 등의 불필요한 정보공

개청구로 인해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이 업무 

수행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공개 

상 정보 범 의 모호함, 복잡한 공개처리방식

과 차 등을 정보공개제도 운 의 문제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정보공개제도 운  황에 한 인식의 

정도, 제도  기능 개선에 한 필요성 인식등의 

항목은 직렬, 근무경력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

는지 카이제곱검증(X²test)과 T검증(t-test)을 

실시하 다. 

1) 이용자 의견 악 제도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 던 근무 경력에 따

라 정보공개제도  기능 개선에 한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7년 

미만인 그룹과 7년 이상인 그룹으로 나 어 교

차분석을 실시하 다(<표 6> 참조).

유의수  p<.05에서 검증한 결과 ‘이용자 요

구  의견을 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가?’

라는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7년 미

만 응답자  의견 악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

한 사람이 11명(68.8%)인데 반해 7년 이상 응

답자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27.3%)

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업무 경

문항 구분
7년 미만 7년 이상 카이

제곱
p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귀하는 이용자 요구 혹은 의견을 악할 수 있는 제도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 11 68.8% 3 27.3%
4.492 .034*

그 지 않다 5 31.3% 8 72.7%

귀하는 재 운 되고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 13 56.5% 8 53.3%
.037 .847

그 지 않다 10 43.5% 7 46.7%

귀하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의 활성화를 한 법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 8 36.4% 5 31.3%
.108 .743

그 지 않다 14 63.6% 11 68.8%

*p<.05

<표 6> 카이제곱 검증 결과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도 운  황  개선 방안 연구  81

력이 짧을수록 오랜 경력의 담당자보다 이용자 

요구 악 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이 다른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 값

에 한 원인을 알아보기 해 설문에 참여한 

앙행정기 의 업무담당자  5명에게 추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7년 미만 경력의 업무담

당자는 업무의 경험이 짧아 공정성의 확보를 

해 제도나 차를 통해 보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용자 의견 악 제도

를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 다. 

반면 7년 이상 경력의 업무담당자는 소속 기

이 보유․ 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 이해도와 

악의 정도가 높고 문가로서의 단 기 이 

확립되어 있어 공개 여부 단이 명확한 편이

라고 답하 다. 

2) 교육 이수의 정도

기록연구직과 행정직 두 그룹의 정보공개의 

업무  제도에 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 유의수  p<.05에서 검증한 결과, 업무 환

경과 련된 문항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정보공개업무와 련된 교육을 받아본 이 

있는가’ 문항에서 기록연구직의 경우 평균 4.18 , 

행정직의 경우 평균 3.18 으로 나타나 기록연구

직이 행정직보다 정보공개와 련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직렬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값에 한 원인을 

알아보기 해 설문에 참여한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5명에게 추가 인터뷰

를 실시한 결과, 기록연구직의 경우 정보공개 

업무를 기록 리와 한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제도에 한 심도

질문내용
7년 미만 7년 이상

t p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이해도 23 4.087 0.848 16 4.313 0.602 -.914 .367

심도 23 3.783 1.085 16 4.000 1.033 -.627 .534

요도 23 3.826 1.072 16 4.000 0.894 -.532 .598

운 의 도 23 3.565 0.896 16 3.563 0.964 .009 .993

알 권리 보장 기여도 23 3.391 1.033 16 3.938 0.998 -1.647 .108

행정 참여 기여도 23 2.870 1.140 16 3.750 1.000 -2.491 .017*

행정 투명성 기여도 23 3.391 0.941 16 4.000 0.894 -2.027 .050*

부담감 23 3.696 1.185 16 3.563 1.094 .356 .724

업무스트 스 23 3.739 1.054 16 3.625 1.088 .328 .745

교육 이수 23 3.304 1.363 16 4.063 0.998 -2.005 .052

기  내 지원도 23 2.696 1.105 15 3.333 1.175 -1.696 .099

책임감 23 3.957 1.022 16 4.313 0.602 -1.248 .220

만족감 23 2.783 1.166 16 3.000 1.033 -.599 .553

자부심 23 2.783 1.166 16 3.125 1.088 -.927 .360

보람 23 2.783 1.204 16 3.063 1.181 -.719 .476

소명감 23 2.957 1.147 16 3.500 1.033 -1.515 .138

*p<.05

<표 7> 근무경력에 따른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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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인이 정보공개 업무 역에 있어 문가라고 

인식하는 성향이 강해 교육의 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어 교육의 참여도가 행정직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인식

근무경력에 따라 T검증(t-test)을 실시한 결

과근무경력은 7년 미만과 7년 이상 두 그룹의 

정보공개의 업무  제도에 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  p<.05에서 검증한 결과, 

행정 참여 기여도, 행정 투명성 기여도 두 개 부

분의 필요성 인식에 련된 문항에서 유의한 결

과가 나왔다(<표 7> 참조). 

‘정보공개제도가 국민들의 행정 참여에 기여

한다고 생각하는가’ 문항의 평균은 7년 미만 그

룹의 평균이 2.87 , 7년 이상의 그룹 평균이 

3.75 으로 나타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보공개제도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 인가’ 문항의 평균은 7년 미만 그룹의 

평균이 3.39 , 7년 이상 그룹의 평균이 4 으

로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구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담당자의 근무경력이 많

을수록 정보공개제도에 한 필요성 인식부분

에서 더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설문 분석 결과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설문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성별은 여성, 

연령은 30 와 40 , 근무경력은 7년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 다.

둘째, 정보공개제도의 ‘운   정책’과 련

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앙행정기 이 정

보공개제도를 한 내부 운  지침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 조사

를 통해 홈페이지에 내부 지침을 게재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던 기   1개 기 은 설문 조

사를 통해 운  지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수 기 이 홈페이지에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목록 제

공을 통한 업무량 축소 효과는 미비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부분의 업무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기에 한 직렬이 ‘행정직’과 

‘기록연구직과 행정직의 분담’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록연구직의 고유 업무라고 인

식하고 있는 경우는 은 편으로 나타났다. 정보

공개심의회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원 

 외부 원의 수가 내부 원의 수보다 고, 

서면심의의 비율이 면심의 비율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분의 기 이 10일 이내에 비공개 

결정처리를 내리지 못하는 비율은 10% 이하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비공개 결정처리 기한 

미 수 이유를 묻는 설문 결과 ‘정보공개 단

의 어려움’, ‘과다한 청구량’, ‘과다한 업무량’ 등

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비공개의 최소화

를 한 제도를 운 하고 있는 기 도 매우 

은 수로 나타나 앙행정기 의 부 정한 정보 

비공개를 방지하기 한 제도 운 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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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보공개제도의 ‘ 극  공개’와 련

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분

의 업무담당자는 사 정보공표 운 가이드를 

기 으로 사 정보공개 상을 발굴하고 있다

고 응답하 으나, 실제 상정보 발굴 로세

스를 묻는 설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발굴 

로세스를 수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원문정보공개제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애

로사항을 설문한 결과 ‘처리과 내 기록생산자 

상 교육의 부족’과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처

리 환경 기반의 부족’을 가장 어려운 으로 꼽

았다.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과 민감한 정보의 필터링 기능 개선이 시

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보공개제도의 ‘체계 인 기반마련’

과 련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제도의 운 을 한 담 부서와 담 

인력의 배치, 장소 확보 여부에 한 설문 결과 

담 부서 설치와 담 인력의 배치가 부족하

며 정보공개 업무를 한 장소의 확보 역시 부

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 의 구성원

을 상으로 하는 연간 교육 횟수와 처리과를 

상으로 하는 연간 지도 검 횟수도 매우 

은 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 업무담당

자를 상으로 ‘정보공개업무에 한 인식’과 

련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

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을 상으로 한 인식 조사

의 체평균은 3.49 으로 체로 정 인 편

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공개 업무에 한 이해도

와 심도, 책임감의 평균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기  내 지원도, 만족감과 보람, 자

부심의 평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

보공개 업무 수행 시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의 모호성’, ‘정보공개업무로 인한 부담

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정보공개제도  기능 개선에 한 

필요성 인식, 인식 련 항목에 한 유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7년 이상과 7년 미

만의 그룹으로 나 어 유의도 분석을 한 결과 

근무 경력이 오래될수록 정보공개제도가 국민

의 행정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근무 경력이 오래될수록 소속 기 이 보유․

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 이해도가 높고 이용자

의 청구 패턴을 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용자의 요구를 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문제  도출  개선 방안

앙행정기 을 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

 황과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설문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제기된 문제 과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앙행정기 은 정보공개법에 의거하

여 내부 으로 정보공개법 운 을 한 지침과 

규정, 훈령을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은 동소

이하게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운  지침을 게재

하고 있지 않은 기 도 있었고 재검토 기한이 

지났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기 들도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해서 각 기 들은 재검토 

기한을 철 히 수하여 지침과 규정을 신속하

게 업데이트해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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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앙행

정기 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연간 평균 16%

의 증가 추세를 보 으나 처리율에 있어서는 

감소 추세를 보 고, 부분의 앙행정기 에 

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보공개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각 기

에 정보공개 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량에 

따른 2-3명의 탄력 인 인원을 배치하여 업무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부분의 앙행정기  업무담당자들

은 사 정보공개제도 운  차와 가이드라인

이 제시된 ꡔ정보공개운 매뉴얼ꡕ과 ꡔ사 정보

공표 운 가이드ꡕ를 참고하여 사 정보공개제

도를 운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 마다 발굴

과정 차를 수하지 않는 기 들도 있어 

앙행정기 의 사 정보공개제도에 한 규제

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앙행정기 을 상으로 하는 

통일성 있고 표 화된 사 정보공개제도 운  

지침을 만들어 용어의 통일과 업무 차, 사

정보 발굴과정 차를 분명히 하여 모든 기

에서 지킬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넷째, 부분의 앙행정기 이 평균 사 정

보공개 건수인 544건 이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  간 사 정보공개 건수 격차가 매우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앙행정기 은 기능

과 성격에 맞는 사 정보를 극 으로 발굴하

여 공개하고 사 정보공개목록을 구체 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부분의 앙행정기 의 업무담당

자들은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 하는데 있어 

민감 정보, 개인 정보 필터링 기능의 한계와 기

록생산자를 상으로 하는 교육 횟수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앙행정기 의 원활

한 원문정보공개제도 운 을 해 민감 정보와 

개인 정보 필터링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상의 

미비 들을 정기 으로 보완하고, 처리과 내 

기록생산자와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상으

로 하는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를 확 해

야 한다. 

여섯째,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심의회는 

면심의보다 서면심의가 많은 비 을 차지하

고 원 구성에서는 내부 원의 수가 외부 

원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

하기 해서는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심의

회 운  규정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서면심의 

개최를 이고 면심의의 횟수를 확 하여야 

한다. 한 문성을 갖춘 외부 원의 구성 비

율을 늘려 공정성 있고 객 인 정보공개심의

회를 운 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부분의 앙행정기 은 이용자의 

의견을 악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 별로 홈페

이지를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게시 을 신설

하고 설문 조사, 모니터링 제도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한 만족도 높은 정보공개

제도가 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 업무담당

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제도에 

한 이해도, 심도, 책임감의 평균은 높고 만족

감, 보람, 자부심의 평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업무담당자들은 과다한 청구량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지속 으로 청구하는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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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에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제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행정력의 낭비를 

이고 업무 환경을 지속 으로 개선하여 만족도

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제도 운

 황을 조사하고,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종합 으

로 분석함으로써 앙행정기 이 보다 효과

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첫째, 부분의 앙행정기 이 정보공개제

도 운 을 한 내부 운  지침  규정을 갖추

고 있었으나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

도 있었으며 재검토 기한이 지났음에도 개선

하지 않은 기 들도 있었다. 이에 각 기 들은 

내부운  지침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철 히 

수하여 지침과 규정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

고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앙행정기 에 한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건

수는 연간 평균 16%의 증가 추세를 보 지만 

처리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원활

한 정보공개제도 운 을 해 정보공개 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량에 따른 2-3명의 탄력

인 인원을 배치하는 등 업무 증가에 따른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부분의 업무담당자는 정보공개운

매뉴얼 과 사 정보공표 운 가이드 를 통해 

운  차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 정보

공개제도를 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 정보 

발굴과정 차를 수하지 않는 기 들도 있어 

앙행정기 의 사 정보공개제도에 한 규제

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에 통일성 있는 사 정보공개제도 운 을 

해 표 화된 사 정보공개제도 운  지침을 

만들어 용어의 통일  업무 차, 사 정보 발

굴과정 차를 분명히 하여 모든 기 에서 지킬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많은 앙행정기 의 업무담당자들은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 하는데 있어 민감 정보

와 개인 정보 필터링 기능의 한계, 기록생산자를 

상으로 하는 교육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원활한 원문정보공개제도 운 을 해 민감 

정보와 개인 정보 필터링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상의 미비 들을 정기 으로 보완하고, 처리과 

내 기록생산자와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상으

로 하는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를 확 해

야 한다. 

다섯째,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 업무담당

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 종합 평균은 3.49 으로 

평균 3.0을 기 으로 봤을 때 비교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항목 에서 이해도와 책임감

은 평균 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감

과 보람, 자부심은 평균 3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행정력의 낭비를 이고 업무 

환경을 지속 으로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라고, 앙행정기 의 정보

공개제도에 한 연구가 꾸 히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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